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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용료 징수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사용료 징수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사용료 징수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사용료 징수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1. .1. .1. .1. .

징수규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영상저작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징수규정은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조 도서관 등에서의 공연사. ( , 8 (

용료 다 라항) , )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2. .2. .2. .2. .

개정안 제 조 도서관 등에서의 공연사용료 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외에서8 ( )

대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조 가 다/ . ( 8 , ,

라항 집단상영이 아닌 개별 열람에까지 이를 저작권법 상 공연으로 규정하여 사) ' '

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기

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개별적인 열람이 공정이용 저. (

작재산권의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여타 어문저작물 등에 대해서도) ,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사용료를 징수해야할 것이며 이는 도서관의 존재의의를 흔,

드는 일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도서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

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

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3. ' '3. ' '3. ' '3. ' '

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제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9 , 10 , 11 , 12 , 13 , 14 , 16 , 17 , 18 , 19 , 20 ,

조 조 등에서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이 없이 단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21 , 22 '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애초에 월에 제출한 개정안' . ( ) 3

에서는 구체적인 징수안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변경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하고 사용료 징수규.

정을 승인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 한국영산산업협회는 관련 이해당. ( )



사자 이용자 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 .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당연히 징수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당연히 징수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당연히 징수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당연히 징수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4. .4. .4. .4. .

개정안 제 조 영상저작물의 대여 는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 및 비영리로 대21 ( )

여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 제 조 대여권 은 판매용. 21 ( ) '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영리목적의 대여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 조와 같이 영상저작물의 대여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근거. 21

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 조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이용 의 경우 징수규정의 대상이 어떠한 이용22 ( )

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공정이용으,

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

상은 당연히 징수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징수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징수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징수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징수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5. .5. .5. .5. .

저작권법 제 조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영상저작물의102 ,

이용자는 호스팅 서비스의 이용자이지만 저작권자들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용자에 대한 규정만을 다루고 있.

을 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 . ,

팅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하는지 이,

용자의 사용료 수납 등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와 관련된 사항이 징수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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